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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메인주(州)에서는 현행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의 미국 내 다른 

주(州)와의 규제 일치성 확보,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동 개정안을 발표함

□ (규제요지) 동 개정안에서는 ①생산자/소비자 정의 정비, ②재활용 기준 완화, 
③독성 규제 완화, ④보고 요건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TBT 통보번호 § 미통보
통보일 § -
고시일 § 2025년 6월 20일

규제명

§ 포장재스튜어드십프로그램, 입법문서 1541호, 하원문서 1146호

제정, 2021년 - 개정안 - (정의, 절차 등 개정) 입법 문서 1423호,

상원 문서 579호 제정, 2025년

§ Stewardship Program for Packaging, Legislative Document 1541,

House Paper 1146 Enacted, 2021 - Amendment - (on revising

definitions, procedures, etc.) Legislative Document 1423, Senate

Paper 579 Enacted, 2025

규제부처
§ 메인주 환경보호국

§ Ma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
요구사항 유형 § 포장재관리프로그램(재활용기준, 독성기준, 보고요건등) 준수
제‧개정 상태 § 개정 최종안
채택일 § 2025년 6월 20일

의견수렴 마감일 § -
발효일 § 2025년 6월 20일
준수기한 § -

적용대상

§ 전 제품, 종이 포장재, 금속 포장재, 포장재, 종이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

§ All Products, Cardboard packaging, Metal packaging,

Packaging, Paper packaging, Plastic packaging
적용범위 § 포장재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880,063 HS Code

§ 3921, 3923,

4415, 4811,

4819, 6305,

7010, 7310,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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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ㅇ (생산자/소비자 정의) 다른 주(州)*와의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관련 규제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생산자, 소비자 정의를 정비함

* 캘리포니아주(州), 워싱턴주(州), 메릴랜드주(州), 미네소타주(州) 등에서는 각 주(州)별로 비교적 유사한

포장재관리프로그램을운영중이나, 포장재관리프로그램을초기에도입한메인주(州)와는 상이

  - (생산자) 제조사, 브랜드 소유자, 수입자 또는 최초 유통사 등으로 다양화 

및 명확화하여 다른 주(州)와 일치하도록 개정

  - (소비자) 소비자의 범위를 단독가구/다가구 주택, 학교, 지자체/주정부 시설, 공공

장소 또는 민간 사업체 등 주(州) 혹은 지방 폐기물 서비스 이용자로 규정하고, 순수 

제조용 포장 및 비소비자용 운송 포장을 제외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1. 정의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

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신설)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1. 정의 (현행과 같음)

C-1. "소비자"라 함은 지자체 또는 주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와 파트너십을

맺은 단독가구/다가구 주택, 학교, 지자체/주

정부 시설, 공공장소 또는 민간 사업체를 의미

한다.

어떤 사람 또는 생산자가 해당 제품용 포장 재

료를 관리하고 그 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경

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소비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1) 소비자 이외의 사람에게 제품을 운송할

목적으로만 포장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2) 제품 제조 공정의 일환으로서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성하는 사람

[표 1] 신구대조표(생산자/소비자 정의 관련)



- 3 -

현행 개정안
O. "생산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1) 해당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판매를 위해 유통되는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제품이 포장재에 포함되거나 보호되거나

배송되거나 제시되거나 해당 주 내에서

또는 해당 주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또는

(2) 해당 주 내에서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를 위해 유통되는 제품이 포장재에

포함되거나 보호되거나 배송되거나 제시

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해당 포장재가 제

(1)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의해 브랜드

화되었으며 미국 내에 물리적 존재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을 해당 주로 수입하는 유일한

주체.

(신설)

O. "생산자"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포장 재료에 함유되거나, 포장 재료에

담겨 보호/배송/제시/유통되거나,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주 내에 소재한 실제 소매점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제의되는 제품의 경우:

(a) 제품이 제조업자의 브랜드로 주

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 제의되거나

포장 재료에 브랜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사람,

(b) 위 (a)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다른 제조업자나 사람의 브랜드 또는

상표로 주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제의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

(c) 위 (a) 또는 (b)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제품 브랜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지닌 사람,

(d)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서

위 (a)~(c)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주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의하거나, 유통하는

자로서 민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는 기록상의 수입

업자, 혹은

(e) (a)~(d)에 적용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주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처음 유통하는 사람

(2) 포장 재료에 함유되거나, 포장 재료에

담겨 보호/배송/제시/유통되거나,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주 내에 소재한 실제 소매점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 판매나 원격 판매를

통해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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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생산자”에는 해당 주에 위치한 소량 생산자

및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포함되나,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자”에는 1986년 미국 내국세법 제501조

(c)(3)항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거나, 판매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a) 제품을 직접 함유하거나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재료와 관련하여, 하위

단락 (1)의 디비전 (a)~(e)에 따라 식별된

사람, 그리고

(b) 제품을 직접 함유하거나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포장 재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배송, 제시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사람, 혹은

(3) 포장 재료에 함유되거나, 포장 재료에

담겨 보호/배송/제시/유통되거나,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하위단락 (1) 또는 (2)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제의되거나, 판매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처음 유통하는 사람

"생산자"에는 소량 생산자가 포함되지만,

1986 미국내국세법의 섹션 501(c)(3)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위단락 (1)~(3)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

따라 생산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로서 사업체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운영

하는 경우, 주에 소재한 상업 시설의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당 가맹본부가

생산자가 된다.

하위단락 (1)~(3)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

따라 생산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생산자로서

책임을 양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명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 섹션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스튜어드십 조직에 등록하고

책임 양도 인증서가 스튜어드십 조직에

제공된다면 그러한 다른 사람이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제품 생산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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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활용 기준 완화) 현행안에서는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재료’범주에 ‘산업 사용 

후 재료’와 ‘소비자 사용 전 재료’를 제외시켰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용 기준을 완화함

 ㅇ (독성 규제 완화) 현행 기준에 따르면 포장 재료에 독성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규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포장 재료에 독성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하도록 완화함 

현행 개정안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1. 정의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

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U. 포장 재료와 관련하여 "독성"이라 함은

타이틀 32의 26-A장에 따라 규제되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금속이나 화학물질; 타이틀 32의 26-B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1. 정의 (현행과 같음)

U. 포장 재료와 관련하여 "독성"이라 함은

타이틀 32의 26-A장에 따라 규제/등재되는

화학물질; 타이틀 32의 26-B장에 따라 규제/

[표 3] 신구대조표(독성 규제 완화 관련)

현행 개정안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1. 정의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

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N.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재료"라 함은 폐기물

로서 처분/처리되고 원래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되도록 재료의 회수, 분리, 수거, 재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새

재료를 의미한다. 산업 사용 후 재료 또는

소비자 사용 전 재료는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1. 정의 (현행과 같음)

N.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재료"라 함은 폐기물

로서 처분/처리되고 원래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되도록 설계되었던 재료의 회수, 분리,

수거, 재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

하여 생산된 새 재료를 의미한다. (후단 문구

삭제)

[표 2] 신구대조표(재활용 기준 완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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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고 요건 간소화) 현행 기준에 따르면 생산자는 제품에 붙는 고유 바코드 

식별번호(Universal Product Code, UPC)마다 포장재 무게, 재질, 재활용성 등을 

보고하여야 했으나, 동 개정안에서 브랜드 및 제조사 단위로 보고하도록 이를 

완화함

현행 개정안
장에 따라 규제되는 고우려의 식품 접촉 화학

물질이나 우선순위 식품 접촉 화학물질; 혹은

16-D장에 따라 식별되는 우려의 화학물질,

고우려의 화학물질 또는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포장 재료에 함유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물질을 포장 재료의 제조, 재생 또는 처분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재되는 고우려의 식품 접촉 화학물질이나

우선순위 식품 접촉 화학물질; 혹은 16-D장에

따라 식별되는 우려의 화학물질, 고우려의

화학물질 또는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포장 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러한

물질을 포장 재료의 제조, 재생 또는 처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개정안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4. 금지, 생산자 준수 정보 아래 조항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해당 주 내 판매 또는 유통을 규율하며,

준수 정보의 수집 및 공개에 관한 요건을 규정

한다.

B. 스튜어드십 조직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산자의 목록과 생산자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는 제품 UPC의 목록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조직에 알려져 있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의 목록을 주무부서에

제공한다. 스튜어드십 조직은 이 단락에 설명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생산자 준수 정보를 주무부서에 제공한다.

C. 단락 B에 따라 주무부서에 제공된 정보

및 주무부서가 고려하는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주무부서는 이 섹션의 모든 해당 요구사항을

메인주 법령

Title 38: 수자원 및 항행

Chapter 24: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Subchapter 3.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2146. 포장재 관리 프로그램

4. 금지, 생산자 준수 정보 아래 조항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해당 주 내 판매 또는 유통을 규율하며,

준수 정보의 수집 및 공개에 관한 요건을 규정

한다.

B. 스튜어드십 조직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산자의 목록과 생산자가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는 제품 UPC의 목록 또는

모든 생산자/브랜드의 목록뿐만 아니라 스튜

어드십 조직에 알려져 있다면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지 않는 생산자의 목록을 주무부서에 제공

한다. 스튜어드십 조직은 이 단락에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생산자

준수 정보를 주무부서에 제공한다.

C. 단락 B에 따라 주무부서에 제공된 정보

및 주무부서가 고려하는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주무부서는 이 섹션의 모든 해당 요구사항을

[표 4] 신구대조표(보고 요건 간소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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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준수했다고 판단한 제품 UPC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목록뿐만 아니라 이 섹션의 모든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생산자의 목록 및 (해당하는 경우) 특정 제품과

이러한 제품 UPC의 목록을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7. 생산자의 연례 보고 주무부서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생산자는 전년도에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제의하거나, 판매용으로 유

통한 포장 재료의 유형별 총량(중량 기준이든

체적 기준이든 상관없음)을 스튜어드십 조직에

매년 보고한다. (신설)

준수했다고 판단한 생산자와 브랜드의 정기적

으로 업데이트된 목록뿐만 아니라 이 섹션의

모든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생산자의 목록 및 (해당하는 경우) 특정 제품과

이러한 브랜드의 목록을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

한다.

7. 생산자의 연례 보고 주무부서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생산자는 전년도에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 제의하거나, 판매용으로 유

통한 포장 재료의 유형별 총량(중량 기준이든

체적 기준이든 상관없음)을 스튜어드십 조직에

매년 보고한다. 이 섹션에 상반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생산자는 자사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의 UPC를 사용한 관련 포장 재료와 관련

하여 스튜어드십 조직에 매년 보고할 의무가

없을 수 있다.



- 8 -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법령)

  - Maine Revised Statutes Title 381)

1) https://legislature.maine.gov/statutes/38/title38sec2146.html 

https://legislature.maine.gov/statutes/38/title38sec2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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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 참고자료

□ (규제원문 출처) 

  - 미국 메인주(州) 법령정보 웹사이트

  - 원문링크: https://legislature.maine.gov/legis/bills/getPDF.asp?paper=SP0579&item=

4&snum=132

https://legislature.maine.gov/legis/bills/getPDF.asp?paper=SP0579&item=4&snum=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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